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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의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일차적으로 주요 정책사업들이 도심을 배경

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일단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심의 높은 지가에 따

른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자산의 활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관리정책도 ‘유지･보존’ 중심

의 다소 소극적인 정책에서 ‘유효활용 촉진’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유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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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executed,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has 

also been increased.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y development cases through each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approach, and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property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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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4년과 2009년에 각각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에 대한 ‘위탁개발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국･공

유재산에 대한 보수적 혹은 소극적 관리정책이 유효

활용 촉진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공공재정의 악

화,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대, 공공자산의 가치 증진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

아직까지 국･공유재산의 유효활용을 위한 개발사

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 속

에서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활용 목적에 따라 개발 여부, 방향 등을 결정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므로 지자체 정책

사업 실행 과정에서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일부 지자체의 공유재

산 유효활용 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유효활용 개

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일부 사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가 미흡한 여건에서 지자

체와 공공수탁기관, 민간개발자 등에 대한 착안점 등

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국･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공유재

산으로 한정한다.2) 다만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 변천 

과정 검토 등에서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여 검토한다. 공유재산의 유효활

용 개발 사례의 분석 대상은 2000년대 들어서 지자체

가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

추진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 분석, 문헌 고찰, 그리고 관

계 실무자 인터뷰 등이다. 먼저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 사례분석은 다음 기준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공유재산의 사용방식3)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탁개발’ 방식이다. 지자체가 사

업시행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

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일부 공공수탁기관에 위

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매각’, 혹은 

‘대부’4)(이하 ‘임대’)방식이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

기 곤란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또

는 임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이하 ‘민간시행자’)가 공

유재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전자를 지자

체와 공공수탁기관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공참여 

개발방식’으로, 후자를 민간시행자가 추진한다는 점

에서 ‘민간참여 개발방식’으로 각각 명명하여 분류하

고자 한다.

사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해당 지자체가 제

공한 행정자료 이외에 각종 문헌자료와 인터넷 등재

자료 등을 활용한다. 특히 개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과 특이사항 등은 행정자료와 문헌

1) 서울특별시 2013; 김윤중, 김성희 2014, 10 <그림 2-1> 내용을 토대로 일부 재인용.

2)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서, 특정 지자체 내에 입지한 국유재산의 활용 여부와 활용방향 등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결정됨. 

특정 지자체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으로서 활용 여부를 결정함에 한계가 있음. 즉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각각의 유효활용 

개발 여부와 방향 등을 결정하는 관점, 주체 등이 상이함. 본 논문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개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며, 

지자체 중심의 공익적 목적, 정책의지 등에 따라 유효활용 검토가 가능한 도시자원으로서 공유재산으로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함.

3) 공유재산의 유형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음.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양여, 교환 등의 사용방식이 적용되며,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 매각, 신탁관리, 위탁개발, 위탁관리, 교환, 양여,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의 사용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4) ｢공유재산법｣ 제31조의 ‘대부’를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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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으로는 파악이 곤란하여 지자체 관계자 및 민

간사업 참여자 인터뷰 조사5) 등을 토대로 보완한다.

3. 선행연구 고찰

국･공유재산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와 지자체 간의 행정체계 정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자산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활용 기준 정립의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지대식, 조판기, 김승종 2004; 이준우, 김세

진 2009; 최순영, 조임곤 2013; 배병일, 이진수, 조장

우 2014; 김진, 정영진, 김준호, 이현준 외 2015 등). 

후자는 국･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신탁･위탁개발 및 대

부, 양여 등 제도화된 개발방식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

안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이준우 2006; 장재일 2012; 

오준걸 2013; 전준우 2015 등). 

최근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나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방식의 다각화에 

관한 연구도 일부 추진되었다(서수정, 염철호, 김승남, 

임현성 외 2014; 김윤중, 김성희 2014). 이들 연구는 

국･공유재산법에 도입된 개발방식 이외에 리츠와 같

이 타 법률에 근거한 민간자본활용 개발방식의 사업

구조와 개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국･공유재산의 개발･활용 

필요성은 유휴 공공자산의 최유효 이용 제고, 지자체

의 재정 건전성 기여, 토지비 부담 절감을 통한 사업

성 개선 등으로 집약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

에 기여’를 지향하고 있음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주요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선도 역할 차원에

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재산의 실제 

5) 직접 방문하여 개인자문 방식으로 시행함. 인터뷰 조사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담당자(2015년 10월 13일, 대구시청), 광주광역

시(이하 ‘광주시’) 남구 담당자(2015년 9월 10일, 광주시 남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담당자(2015년 9월 4일, 성남산업진흥재단), 전 

원마운트개발 팀장[2015년 11월 5일, (주)하우파트너스] 등임. 

Author Main Contents

Kim, Jung, Kim and Lee

et al.(2015)

∙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Parcel Management in the Public Land and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Choi and Cho(2013)
∙ Concept Review on Maximum Use for State Property 

∙ Analysis and Comparison on State Property Management Policy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Jeon(2015) ∙ Review for Development Institution through Long-Term Land Lease on Official Use Property

Oh(2013)
∙ Analysis of Entrusted Development Characteristic for State Property

∙ Suggest of Considerations on Public Regeneration Projec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Lee(2006)
∙ Review of Trust Management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 for State and Public Property 

∙ Analyse the Problems of Trust Development for State and Public Property and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eo, Yeom, Kim and 

Lim et al.(2014)

∙ Analyse State Property Stock for Development 

∙ Suggest Improvement for State Property Development Methods and Development Models

Kim and Kim(2014) ∙ Suggest Business Models Using Private Equity for City Property Development 

Bae, Lee and Cho(2014) ∙ Suggest Institution Improvement for Management and Efficient Using of Public Property in Gyeongsangbuk-do

Table 1 _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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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활용 개발 사례분석을 토대로 개발 사례의 주요 

특성과 해당 개발방식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 사업추

진 과정의 주요 현안, 성공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미흡하다. 아직까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유효활용을 도모한 개발 사례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추진된 

일부 지자체의 공유재산 개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로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개발 사례를 공유

재산 소유권의 변화 없이 수탁기관을 활용하는 위탁

개발방식과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통해 

민간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방식 각각의 특성

과 착안점 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개발방식의 차

이를 염두에 둔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부문 선도

사업으로서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을 계획하는 지

자체나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수탁기관, 민

간시행자 등에 대한 착안점,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

한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II. 공유재산의 개발에 관한 법제 현황

1. 관련 법제 변천 과정

공유재산은 2005년 제정된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취득･운영･관리된다. 그 이전까지는 1963년 제정된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에 관련 규정을 두다가 

2005년에 모법이 제정되었다. 

국유재산에 관한 취득･운영･관리 등을 규정하는 

｢국유재산법｣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50년에 제정되

었는데, 상당 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운영･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개발 투자재원조달 목적으로 ‘매각･처

분’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일부 발생된 부작용을 완화

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보존’ 위주로 

전환되었다.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행정서비

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공공재정 악화 등을 개선하

기 위해 유효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

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제는 ｢국유재산법｣의 변천

과정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정비

되고 있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신탁개발과 위탁

개발 방식을 각각 도입하였으나, ｢국유재산법｣에 도

입된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2. 공유재산의 개발방식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

리･운영한다. 개발･활용이 가능한 대상은 주로 일반

재산으로 제한되는데, 행정재산은 기존 용도의 폐지 

Figure 1 _ Transition of State/Public Proper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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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개발할 수 있다.6)

공유재산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유재산법｣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개발방식은 신탁개발과 위탁개발이 있

다. 관련 규정은 각각 1999년과 2009년에 도입되었으

며, 이후 각 개발방식을 적용한 개발 사례는 신탁개발  

1건, 위탁개발 3건이 시행･완료되었다(안전행정부  

2014, 112)7).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자체의 역할을 대

리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개발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서 유사하지만, 신탁개발은 신탁회사가, 위탁개발은 

일부 공기업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추진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8)

본 논문의 사례분석에 포함되는 위탁개발은 법정 

공공수탁기관이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자

체 자금 조달하여 개발하고, 분양･임대 등 위탁관리를 

통해 위탁수수료9) 수취 및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다. 개발비 회수와 관련된 위탁기간은 공공수탁기관의 

개발비용 회수 시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위탁기간 내에

서 산정하게 된다. 임대형은 30년 이내, 분양형은 분양 

종료 시나 5년 이내에서 정한다. 또한 준공시설물의 

소유권 및 발생 수익과 함께 개발비 회수리스크는 원칙

적으로 시행자인 지자체에 귀속된다(<Figure 2> 참조).

한편, ｢공유재산법｣은 민간참여 개발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민간시행자에

게 매각, 임대 등으로 유효활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일정 조건의 공모 절차로 

선정한 민간시행자에게 매각, 임대하여 지자체의 개

발방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에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

방식 적용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공모방식으로 선정

된 민간시행자가 매입 또는 임대하고, 건설자금조달 

및 착공･시행･준공 후 시설물의 분양･임대 등을 통해 

투입비를 회수하는 사업구조다.10) 이러한 사업방식

6) 행정재산은 ① 그 용도를 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타 공공기관(지자체, 중앙부처 등) 소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③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제27조, ｢공유재산법｣ 제19조 참조.

7) 기 시행･완료한 위탁개발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광주시 남구청 리모델링, 서울시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신축 등 세 개 사례이며, 

신탁개발은 부천시 아파트형 공장 분양형 신탁개발 1건 등임. 

8) 2014년 7월 기준으로, 신탁회사의 조달금리는 6~8%인 반면, 공공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금리는 3~4%임. 비용조달금리 

관점에서는 공공수탁기관에 의한 위탁개발방식이 신탁개발방식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탁개발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웹문서(www.kamco.or.kr) 및 관계자 자문(2015년 7월 23일 시행) 내용을 참고함.

9) 위탁수수료는 위탁개발･분양･관리･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이 중 개발수수료는 개발업무 수행 대가에 해당하는 ‘개발보수’와 수탁기

관이 조달한 ‘개발비용’으로 구성됨. 개발보수는 준공 후 1차연도 중 총 건축원가의 4~5%를 적용 지급함. 개발비용은 개발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매 사업연도 단위의 개발원리금으로서, 공공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매년 개발원리금을 통해 개발비용을 회수하게 

됨(안전행정부 2014 참조).

10) 공유재산을 민간시행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정해진 임대기간 종료 이후 준공시설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이전됨.

Figure 2 _ The Business Structure of Entrus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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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발생수익과 리스크가 민간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지자체 관점에서는 민간 부문의 자본과 기

술력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을 추진하

고, 매각･임대 수입도 일부 얻을 수 있다. 이외 대상 

부지의 기능고도화, 기능집약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III.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 사례분석

1. 분석 개요

사례분석의 개요는 <Table 2>와 같다. 공공참여 개발

방식 사례는 위탁개발을 통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

션과 광주시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해당된다. 민간

참여 개발방식은 공유재산의 매각에 의한 성남시 분당

벤처타운 개발, 임대에 의한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 등

이 해당된다. 사례분석은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의 유효

활용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나 

시사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별 

사업추진 배경과 지자체･공공수탁기관･민간시행자 

등 참여 주체의 역할, 자금조달 등 사업구조, 사업 성과

(성공 요인)와 주요 쟁점(한계점) 등을 검토한다.

2. 공공참여 개발방식 적용 사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과 광주

시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개요는 <Table 3>과 같다.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례는 위탁개발제

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2011년 초에 시작

하여 2013년 말 준공 후 재개관하였다. 당초 대구시민

회관은 1975년 개관한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종합

공연장으로서 의의와 상징성이 큰 건축물이었다. 하지

만 2000년대 들어 지자체의 유지･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구시는 리노베이션 추진방안을 검토하

게 되었다. 이외에도 리노베이션을 통해 대구･경북지

역의 종합문화예술 활동 거점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대구의 원도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 추진이 지연되다가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은 약 1만㎡의 부지

에 지상 6층~지하 3층 규모다. 위탁개발방식으로 지

역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고, 공연시설과 관

련 지원시설 이외에 근생시설과 시민 휴게공간 등도 

일부 조성하였다.

Category

Public Participation Approach

: Entrusted Development by 

KAMCO, LH etc

Private Participation Approach 

: Sales or Lease of under Public Subscription 

Implementor Local Government Private Implementor 

Final Belonging of 

Development Gain and Risk
Local Government Private Implementor 

Ownership of Public Property No Change of the Ownership
Move to the Private 

Implementor after Sale 

Move to Private Implementor 

during Lease and Return to Local 

Government after the End of Lease

Related Law and Rules
Public Property Law art. 43-3, 

Entrusted Development

Public Property Law art. 36,  

sec. 2, Sales
Public Property Law art. 31, Lease

Cases of Analysis

∙ Renovation of Daegu Citizen Hall

∙ Remodelling of Kwangju Nam-Gu 

Office Complex

∙ Seongnam Bundang 

Venture Town Develoment

∙ Goyang One-mount 

Development

Table 2 _Summary of Case Stud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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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540억 원으로 이중 

국･시비 40억 원 지원금 이외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여 추진하였다(참여 주체별 역할 및 사업구조는 

<Figure 2> 참조). 위탁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서 준공시설물의 임대 운영 수입은 연 약 22억 

원으로 추산하여 20년의 위탁기간이 적용된다.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 성과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노후화된 공연시설의 문제 개

선, 지역 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단장, 도심의 토

지이용 제고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11) 

하지만 일부 제약 요건으로 인해 준공시설물의 임

차 수요 유치에 제약이 따랐다. 당초 보존 가치가 높

은 건축물로써 기존 건축구조 보존 및 공연시설 용도 

유지 조건으로 리노베이션하면서 주변 임차 수요를 

고려한 계획･설계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 등으로 재개관 이후 근생시설 등 일부 수익

시설에 대한 임차인 유치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

초 예상했던 연 임대수입액이 미달하자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단위 사업연도 개발원리금의 상환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일부 시 재정을 지원하고, 한

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관리수수료 일부를 할인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조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인 광주시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보다 뒤늦은 2012년 

초에 시작되었으나 2013년 초에 먼저 준공하여 남구

청사를 개청하였다. 동 사업의 대상은 도심에서 10년

간 방치되어온 구(舊) 화니백화점 건물이다. 광주시 

남구는 1995년에 서구로부터 분구되었는데, 이후 오

랜 기간 가설 건축물을 남구청사로 사용했다. 이로 인

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사 건립 등을 

목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인 구 화니백화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광주시와 남구는 장기방치 건축물

의 리모델링을 통해 남구청사, 구의회 시설, 기타 공

공시설 등을 집적한 행정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건물 

임차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의 장

11)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한계점을 평가함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 담당자 

개별 인터뷰(2015년 10월 13일, 대구시청) 조사 내용 등을 참조하여 기술함.

Category Renovation of Daegu Citizen Hall Remodelling of Kwangju Nam-Gu Office Complex 

Development Approach Entrusted Development

Implementor the Head of Daegu City the Head of Nam-Gu

Trustee KAMCO KAMCO

Entrusted Term 20years 22years

Area(㎡) 10,000 4,700

Period of Execution 2011. 3~2013. 10 2012. 1~2013. 3

Expenses* 549(Subsidy 40) 302

Estimated Rental Income* 22/year 20/year

Purpose of the Project 

∙ Problem Improves of Regional Representative Cutural 

Facilities

∙ Making of Regional Multy-Cultual Complex

∙ Induce of CBD Regeneration 

∙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Complex for Nam-GU 

Using Long-neglected Building

∙ Improve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for Citizen

∙ Improve of Land Scape Beauty of CBD

Uses
Public Performance, Commerce, Neighborhood 

Facilities, Civic Rest Spaces 

Nam-Gu Office, Sales, Neighborhood Facilities Civic 

Rest Spaces etc

Building B3~F6 B6~F9

Note: * One Hundred Million Won.

Table 3 _ Summaries of Public Participation Approach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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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경관 저해문제, 범죄･

안전문제, 원도심 활력 저하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사례도 지자체 자체 추진의 한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다가, 위탁개발제도 도입 이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만 7천㎡의 부지에 지상 9층~지하 6층 규모의 남

구종합청사를 리노베이션 방식으로 조성하고, 남구의 

종합청사 공간12) 이외에 판매･근생시설과 시민 휴식

공간 등도 일부 마련하였다.13)

위탁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302억 원으로,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Figure 2> 참조). 위탁개발비 회수의 주요 재원으

로서 준공시설물의 임대운용 수입은 연간 약 20억 원

으로 추산하여 22년의 위탁 기간이 적용된다. 

광주시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의 성과는 위탁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별도 차입 부담 없이 공공

복합청사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여러 공공기관

의 민간건물 임차에 따른 재정 부담도 일부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당초 의도대로 도심부의 장기방치 건축

물을 종합청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도심경관을 개선하

고 주변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되었다.14)

광주시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도 대구시의 사례처

럼 일부 한계점이 지적되는데, 준공 이후 판매･근생

시설(지상 2~4층)에 대한 임차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이다. 연 예상 임대수입액의 미달로 인해 위탁개발비

의 적정 회수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수탁개발

계약 체결 시 22년간 연 20억 원의 임대수입으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개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수입액 미달 시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단위 사업연도 상환 부족액 처리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남구는 향후 임대수

입 발생 추이 진단을 통해 계약된 위탁기간 종료 이전

에 필요시 위탁기간의 연장 조정방안을, 한국자산관

리공사는 단위 사업연도 상환 부족액에 대한 추가 금

융비용 발생문제를 포함한 처리방안 등을 각각 고려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예상 임대수입 미달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위

탁개발제도 도입 초기에 추진된 사업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장기회수 특성을 고려한 위탁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임차 수요 추정의 한계, 

사전임차인 유치 등 키 테넌트(key tenant) 유치･운영･

관리전략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15)

3. 민간참여 개발방식 적용 사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성남시 분당벤처타운 개발과 

고양시 원마운트개발의 사업 개요는 <Table 4>와 같다. 

성남시 분당벤처타운 개발사업은 성남시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지역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한 

사례다. 성남시는 직접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지

만,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철회하고 민자사업 추진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준 민･

관 공동방식으로 개발하고자 공모를 통해 민간시행자

를 선정하여 부지 매각 및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12) 1층 일부 및 5~9층은 남구종합청사 공간으로 활용함.

13) 광주시 남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병원 등 민간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음.

14) 광주시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의 완료를 계기로 인근에 위치한 옛 보훈병원부지(공유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방안과 그에 

따른 주변 백운고가 철거방안 등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광주시 남구청 담당자 인터뷰(2015년 9월 

10일, 광주시 남구청) 조사 결과 참조.

15) 광주시 남구청 담당자 인터뷰(2015년 9월 10일, 광주시 남구청) 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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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민간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시설물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조성토록 하였

다.16) 2002년 초에 착공하여 2005년 8월 준공하였으

며, 2015년 9월 현재 SK C&C 본사 및 독일의 

SIEMENS사 R&D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국내 벤처

기업 등 27개 회사가 입주하고 있다. 성남시의 벤처기

업 집적지구의 하나이자 지역산업 거점의 하나로 자

리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벤처타운 개발사업은 약 1만 8천㎡ 부

지 면적에 분당벤처타운 Ⅰ, Ⅱ를 조성하였으며, Ⅰ타

운은 업무 기능, Ⅱ타운은 오피스텔, 주거 기능 등으

로 구성된다(<Figure 3> 참조). 

민간시행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약 

4,200억 원17)을 조달하여 분당벤처타운을 조성하고, 

16)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등 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01년 

9월에 대상 부지를 포함한 주변 일원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함. 

17) 토지가액이 포함된 총 사업비임. 

Category Seongnam Bundang Venture Town Development Goyang One Mount Development

Development Approach Sale Lease(50years)

Implementor SK Consortium One Mount Consortium

Area(㎡) 18,000 48,000

Period of Execution 2002. 2~2005. 8 2007. 12~2013. 5

Expenses* 4,200 2,500

Recovery Sources of Expenses* Sale and Lease Income Lease Income 

Purpose of the Project 

∙ Composition of the Regional Venture Industrial Base

∙ Strengthen the Strategic Industrial Base of 

Seongnam City Industry Development

∙ Composition of Support and Sevice Facilities for KINTEX

∙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related with KINTEX 

and MICE Industy of Goyang City

Uses Office, Residence, Commerce etc
Entertainment, Sports, Leisure, Spa, Sales and 

Commerce etc

Building Venture Town Ⅰ, Ⅱ B3~F9

Note: * One Hundred Million Won.

Table 4 _Summaries of Private Participation Approaching Projects

Town Ⅱ (Officetel)

Completion on Oct. 2004

TownⅠ(A, B bldg.)

Completion on Aug. 2005

Total Floor Area 9.5ha

B4~35F

(etc Buyers)

A bldg.(SK u-BD)

Total Floor Area 8.6ha

B6~28F

(SK C&C Owned)

B bldg.(KINS Tower)

Total Floor Area 5.2ha

B6~27F

(Seongnam City, Gyeonggi Province

and etc Buyers)

23~27F(Gyeonggi Province)

Passage 7~22F(Seongnam City)

1~6F(etc Buyers)

Land area 1.8ha

 

Source: Seongnam City. www.seongnam.go.kr(accessed October 23, 2015).

Figure 3_ Summary of Bundang Venture Town Development in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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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준공시설물의 분양･매각･임대 수입 등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하였다(<Figure 4> 참조). 

성남시 분당벤처타운 개발사업 구조 특성의 하나

이자 성공적 추진 요인의 하나는 ‘상계 처리’ 방식이

다. 민간시행자의 공유지 매입대금과 성남시가 벤처

기업 유치 목적으로 분양받을 준공시설물의 분양대금

을 상계 처리한 것이다. 민간시행자는 토지매입비 조

달부담 완화18), 키 테넌트 확보19) 등으로 사업리스크

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성남시는 양질의 벤처집적공

간을 확보함으로써 양자에 모두 이익이 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20)

또 다른 성공적 추진 요인은 성남시가 민간시행자

의 회수리스크를 완화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미분양･임대물량 발생 시 추가 매입 등에 대

한 협약체결21)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전에 벤처업체 

입주 수요조사･유치를 지원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을 꾀하면서 동시에 시행자 분양리스크 최소화를 선

제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민간

시행자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은 부동산 침체

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2) 

궁극적으로 성남시는 공유재산의 공모매각과 준 

민･관공동방식으로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별

도 재정 부담 없이 양질의 전략산업 육성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

업입주시설공간 등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23) 한편, 

다양한 기업 지원서비스를 추가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발전 거점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24)

두 번째 사례는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사업으로, 공

유지의 장기임대를 통해 지자체의 목적 사업을 추진

한 경우다. 2007년 말 착공하고, 2013년 5월 준공･개

장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한국국제전

18) 성남시와 민간시행자 간의 토지매매 계약 시 토지대금의 10%를 현금 납부하고, 90% 잔금은 준공 후 시설물 일부로 대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

19) 성남시와 경기도가 토지매각 대금 대신 준공시설물을 분양받아 벤처기업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등이 입주함.

20) 성남산업진흥재단 담당자 인터뷰(2015년 9월 4일, 성남산업진흥재단)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함. 

21) 분양 공고일 기준 1년 경과 이후 연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미분양･임대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 성남시가 잔여 물량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함. 세부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22) 성남산업진흥재단 담당자 인터뷰(2015년 9월 4일, 성남산업진흥재단)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함. 

23) 주변 시세 50% 수준임.

24) 성남시 산하 비영리전문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해 벤처기업입주시설 등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입주기업 활동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당초 동 개발사업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음.

Figure 4 _Business Structure of Bundang Venture Town Development in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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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KINTEX, 이하 ‘킨텍스’) 및 한류월드사업 등 

MICE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

시개발 사업구역25) 내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기능 

유치･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

시는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시설 유치 공모 등을 통

해 민간시행자를 선정하고, 민간시행자가 킨텍스 지원･

활성화 시설을 유치･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민자 유치의 한계점을 고

려하여 토지비26)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유지를 50년 

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민간시행자로 선정된 원마운트 컨소시엄은 토지비

를 제외한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조성하고,27) 준공 이후 50년간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을 통해 회수한다. 시유지의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준공시설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이전된다(<Figure 

5> 참조).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고양시의 다양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28) 시유지의 50년 장기 임대를 통해 시행자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임대료 감면29), 세

제 인센티브3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수익보전 방안 적용31), 홍보･마케팅 지

원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였다.32)

현재 운영 중인 원마운트 스포츠몰, 상업시설 등은 

25) 고양시는 2001년 킨텍스 및 한류월드 부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약 45만 평 규모의 부지를 개발함. 

이 중 원마운트사업 부지는 약 4만 8천㎡ 규모에 해당함.

26) 토지조성비는 약 1천억 원임.

27)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서, 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하는 위락시설 중심으로 개발됨. 스파 및 스포츠레저 전문시설, 상업･판매시설 

등의 용도가 포함됨.

28)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사업 참여 민간관계자 인터뷰(2015년 11월 5일, (주)하우파트너스)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함.

29)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유지 공시가지 총액의 1%를 연 임대료로 적용하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토지임대료의 추가 75% 감면이 적용됨.

30) 원마운트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축조한 영구시설물로서 ｢공유재산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 약 59억 원이 면제됨.

31) 당초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 용도이나,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허용용도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상업･판매시설 등 수익시설 도입을 허용함.

32)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관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Note: Land and Facility will be return to Local Government after end of lease.

Figure 5 _Business Structure of One Mount Development in Goy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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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이후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 해 약 16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서북권역의 대표적 위락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조성부지 내 민간투자 증대 등 연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3)

IV.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방식에 대한 시사점

1. 공공참여 개발방식에 대한 시사점

공공참여 개발방식 즉 공공 수탁기관을 활용하는 위

탁개발방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구조 특성상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공공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자금 조달력을 활용하여 지역 

복합문화 거점이나 공공행정 거점 조성 등의 공익사

업이나 정책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준공시설물의 장기운영 수익을 회수 재원으

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유지

하면서 별도의 예산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다만, 개발이익과 동시에 최종 비용회수 리

스크도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명확한 회수계획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통해 회수리스크를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공공수탁기관은 위탁개발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공

익사업 지원 등 공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

만 일시에 개발비를 투입하고 장기에 걸쳐 회수하므

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

채율 증가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발비 조달방안

의 다각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익시설 이외 수

익시설 유치가 어려울 경우 임대수입 확보에 한계가 

있다. 입주 수요 및 키 테넌트 유치 여건, 지자체 재정

투입 여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행 타당한 위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개발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미

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지침 

등에 단위 사업연도 예상 임대수입 미달 시 위탁개발

비 정산에 관한 세부 처리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 또한 위･수탁개발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개

발비 회수방안 이외에 위･수탁기관의 책임･역할 범위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34) 

2. 민간참여 개발방식에 대한 시사점

첫째,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민간시행자에게 매각 또

는 임대하고, 민간시행자의 자금력과 전문성에 기반

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다양한 민간 재원과 전

문성을 극대화하여 수천 억 원이 소요되는 지역산업

거점 조성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공유재산 축소

에 대한 기피경향이 있지만, 대물 상계 처리할 경우 

지자체는 단순 매각대금 대신에 필요한 공익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가 의도하는 유효활용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개발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모 

등을 통해 일정 조건에 부합한 민간파트너를 선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시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33) 킨텍스 및 한류월드 조성 부지 내 예정된 주거･오피스시설 등의 신축 및 분양 완료를 촉진함. 특급호텔(고양 MVL) 등의 전략적 

유치 성공 등에 기여하였음.

34)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은 공유재산법령, 민법 및 위･수탁개발 계약으로 그 내용이 정해짐. 또한 위･수탁개발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위탁수수료 등의 미지급 처리에 대한 세부 계약 내용의 부재로 갈등이 발생될 경우 민법상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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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민간시행자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키 테넌트 입

주 및 기업 유치 촉진 지원, 미분양･임대 물량 등에 

대한 일부 매입 확약 등은 회수리스크를 완화함으로

써 다양한 민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 공유지의 장

기임대에 따른 토지비 부담 절감, 입주 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영업권 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한 허용용도 규제 완화, 취득세 면제 

인센티브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민간시행자에 

대한 공유지의 장기 저렴 임대 지원은 사업비를 절감

함으로써 민자 유치 촉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민간시행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통해 회수리

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

다. 세부 콘텐츠의 발굴 및 수요를 진단함에 있어서는 

배후 시장 규모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반영할 필요

가 있다.35) 이러한 사업 방식은 단순 매각이 아닌 지

자체와 민간시행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준 민･관 공동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참여 개발방식을 확대 적용,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상에 민간의 참여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매각이

나 장기임대 등은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지자체 담당

자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근거 규정을 도입할 경우 의사결정의 객관성, 타당성

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대응방

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활용

한 다양한 공익사업이나 정책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조건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반

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도입 등도 필요하다. 

V. 결론

최근 행복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추진 등과 같이 도심 내 

공유재산의 유효활용과 연계된 정책사업들이 이어지

고 있다. 아직은 공유재산의 유효활용과 연계한 개발

사업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개발 수요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요 이슈와 

쟁점 등을 파악하고 보완･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였으며, 사례 분

석을 통해 개선방향과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코자 하

는 지자체나 공공수탁기관, 민간 참여자들에 대한 착

안점, 시사점 등을 검토코자 하였다. 일부 사례이지만 

기 추진된 공유재산의 개발 사례 분석은 유효활용 개

발방안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여건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수탁기관에 의한 공공참여 개발방식이 위･수

탁기관의 공-공 신뢰에 기반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명

확한 개발방식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위탁기간

을 통해 개발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

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임차 수요 진단 및 사전 임차

인 유치 전략,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여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위탁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35) 고양시 원마운트 개발사업의 경우, 기획 당시 콘텐츠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외곽･경기도 북부･인천광역시 등 서북권역 

인구 약 1만 5천만 명을 배후 인구로 가정･수요 추정하고 사업기획안을 마련함. 전 원마운트 개발업무 담당자 인터뷰 조사[2015년 

11월 5일, (주)하우파트너스]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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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위탁개발비 회수 재원으로서 임대운

영관리 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연도 단위 개발원리

금의 적절한 회수방안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관

련 법제상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필요

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부득이 

민간 부문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

모매각이나 공모임대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다.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민간시행자가 실현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

어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논문은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

를 한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개발관련 제도 운영방식과

의 차이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 사례의 

비교분석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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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위탁개발, 민간참여 개발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재

산의 유효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수탁기관 및 민간시행자가 각각 참여한 공유재

산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유효활용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위탁개발기관의 적기 개발비용 회수를 위

한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와 

민간시행자 간의 신뢰할 만한 협업이 전제된다면, 공

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통한 민간참여 개발방식

은 대규모 비용의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활용방향에 대한 지자체

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시행

자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

다. 끝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비용회수 리스크

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요 진단 및 키 테넌트 유

치 전략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발계획 수립

이 중요하다.




